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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7년 12월 19일자(캡처시각)「[카드뉴스] 술만 마

시면 X되는 친구 “술 때문에 그래..” 정말일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

처한다. 

이 유

  1.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7. 12. 19. 12:28>

 『[카드뉴스] 술만 마시면 X되는 친구 “술 때문에 그래..”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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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술만 안마시면 멀쩡해!” 

  아닙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본 모습입니다. 

  술에 취하면 180도 돌변하는 지인, 있으시죠?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사실 음주 이후 성격이 본래 모습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미주리대학교 레이첼 위노그래드 박사팀은 술에 취했을 때 내면에 숨겨 

왔던 성격적 특징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156명의 

참가자에게 각각 3~4명의 친구들과 함께 실험실로 불러 술을 마시며 토론, 퍼즐

풀기 등 여러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참가자 평균 혈중 알콜 농도는 0.09%였죠.

  이후 참가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은 녹화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음

주 전후 이들의 성격을 5가지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는데요. ※외향성, 신경성, 성

실성, 개방성, 친화성

  그 결과 술에 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관찰자들이 평가한 성격적 특징에는 

차이가 없었다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경우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즉 취기

가 오르면 평소보다 더욱 활발해지는 것은 맞지만 원래 갖고 있던 성격이나 행동

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술에 취해 공격적 발언과 행동을 보이는 것은 원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위노그래드 박사-

  우리는 지금까지 ‘술’에 참 관대했습니다. ‘술 마셨으니 이해하는’ 분위기도 팽

배했죠. 여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한 몫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송을 분석해보

니 음주장면 평균 회당 1.03회, 예능프로그램 음주 관련 대사 평균 회당 0.98회

를 기록했습니다. 한 회당 거의 한 번씩은 음주장면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혼술’, ‘의리주’ 등 음주문화를 미화할 수 있는 장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미디

어를 통한 음주 장면 노출은 모방 욕구를 부추겨, 지나친 음주를 조장할 수 있습

니다. 올해 상반기 청소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에 나온 음주 장면 중 35.2%가 

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속 음주장면을 개정키로 했

습니다.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건데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주 관련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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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폭력·자살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청소년 음주 묘사는 불가하고, 어른 음주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은 신

중해야 한다.(하략)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21801000636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음주 이후 성격이 본래 모습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자료사진을 활용해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배우 전지현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

장한 스틸을 아무 설명 없이 곁들였다. 마치 주사를 부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전

지현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도록 처리한 것이다.

  이는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전지현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적잖다

고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

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www.daily.co.kr/life312623531>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218010006367
http://www.daily.co.kr/life3126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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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

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강 희

김 영 모

박 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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